
적정거래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보상의 효과

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

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

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,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

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.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

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(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)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

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. (대법원 1984.05.29. 선고 83누635 판결)


